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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석유판매업 등록

○ 개요 :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업)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

○ 법적근거 :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

○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
처리기간 15일 10일

구비서류

(1) 석유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

   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

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
(2) 주유기 명세서

(3)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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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

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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